
근저당권 설정등기 준비 서류

대상자 서류명

소유자

(근저당권설정자)

1. 등기권리증 (분실한 경우 확인서면 작성)

2. 주민등록초본 (주소변동사항 포함)    1통.

3. 인감증명서                         1통.

4. 인감도장

5. 신분증

※ 관공서발급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내 일 것.

근저당권자

1. 주민등록초본        1통.

2. 도장

3. 신분증

※ 관공서발급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내 일 것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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